
청탁금지법 위반의 사전예방을 위한 임직원 상담사례

□ 상담사례 1 – 설날·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

○ 상담일자: 2022년 1월 8일 / 8월 17일

○ 상담내용

Q)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, 설날·추석의 경우 농수산물․가공품의 선물 가액

범위가 상향된다고 하는데 얼마로 상향될까요?

A) ○「청탁금지법」개정(2021.12.16. 공포․시행)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‘농수산물․

가공품’ 가액 범위는 설날․추석기간에 한해 두 배(10만원→20만원)로 상향됨.

○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개정(2022.1.5. 공포․시행)에 따라 농수산물․가공품의

가액 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은 설날․추석 전 24일부터 설날․추석 후

5일까지 (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

그 수수한 날까지)로 정해짐.

□ 상담사례 2 – 외부강의․회의 등 일괄신고 하는 방법

○ 상담일자: 2022년 3월 2일

○ 상담내용

Q) 매학기 3~4명의 직원이 각 3시간, 각 1~2회 사립대학교에 강의를 나갈 때, 매번

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하나요? 아니면 학기별로 일괄 신고해도 될까요?

A) ○ 외부강의 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가 가능함.

신고서의 일괄 신고란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됨.

○ 다만, 신고일 기준은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이므로 최초 출강 시,

신고기일에 맞게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함. 만일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한 후,

일괄신고 건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건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하면됨.



□ 상담사례 3 – 외부강의 등 요청, 월 3회를 초과할 경우

○ 상담일자: 2022년 9월 16일

○ 상담내용

Q) 외부강의 등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 이미 3번의 외부강의를 다녀왔습니다.

월 3회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A) ○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

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함. 다만,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

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이 제한될 수 있음.

○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

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.


